
▶ ‌�인사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예민해요.

▶ 큰소리로 겁주지 말아주세요.

 ‌�   저도 큰소리로 말할 거예요.

▶ 때리지 말아주세요.

    저도 아파요.

▶ 너무 빤히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저희에게 눈 마주침은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동물보호법」 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으려면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묘사한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해 주세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할 수 있어요

목줄은 의무입니다.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은 꼭 필요합니다.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 하는것, 아시죠?

반려견도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반려동물로

등록해 주세요

머문자리는 아름답게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휴지와 배변봉투로 치워주세요.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호)

개정

('18.3.22)
1차위반

0만원

20만원

2차위반

20만원

40만원

3차이상 위반

40만원

6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개정

('18.3.22)
1차위반

5만원

20만원

2차위반

7만원

30만원

3차이상 위반

10만원

50만원

인식표 미부착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이상 위반

2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이상 위반

10만원

반려견들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반려견들에게 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바깥세상을 접하도록 해주세요.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동물학대 등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

   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

     ‌�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등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

□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시·군·구청장의 동물보호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동물 학대중지·위해방지 조치 등

동물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동물보호법」 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십니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에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될 수 있습니다.


